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357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 출 일 : 2022년 10월 17일

라. 회 부 일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은 청년정책종합지원공간 시설로서, 동

대문구 지역 및 서울 청년들에 대한 종합상담 제공, 정책정보 집적 및

연계,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청년 사회진입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청년기본법」제4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및 제21

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6조에

따라

다. 청년 종합 상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0개월 (2023. 3. 1.~2023. 12. 31)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사무

◯ 시설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1층~3층

◯ 소요예산 : 517,000천원 (※’23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가

능)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사무

①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②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③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④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⑥ 그 밖에 청년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사무 등

◯ 위탁대상 :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시설규모 : 연면적 480.71㎡

◯ 시설구성 : 상담실, 회의실, 세미나실, 협업공간, 휴게공간 등



◯ 시설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외부전경> <내부전경(1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민간위탁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

-25526, ’22. 7. 22.)

○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 9. 2.) : 적정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022년 12월 31일)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

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하 ‘동대문 오랑’)은 시설형 민간위탁1) 유형으

로 2019년 12월 16일 ‘청년공간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

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

음.

1)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

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동대문 오랑’은 청년의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공간

시설로, 2020년 7월 협약체결 이후 2021년 2월 22일 개관2)하여 (사)

서울유스랩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음.

2) 코로나19 이용 제한으로 시설개관 지연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현황 >

 ㅇ 위치/규모 :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 1~3층, 480.71㎡ (연면적)

 ㅇ 위치도 및 시설사진

    

〈 위치도 〉 < 외부전경 > < 내부전경(1층) >

〈 다독다독(1층) 〉 < 누리오랑(3층) > < 휴게공간(2층) >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추진 경위

 ㅇ ‘18. 11. 13. : 제6차 공유재산심의결과 적정(청년공간 동대문 조성)

 ㅇ ‘19.  9. 19. :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평가심의 적정

 ㅇ ‘19. 12. 16. : 청년공간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ㅇ ‘20. 12. 15.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준공

 ㅇ ‘20.  7. 23.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위‧수탁기간 : 2020.7.23.~ 2022.12.31. (3년), (사)서울유스랩

 ㅇ ‘21. 2. 22.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개소 및 운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시민 대상 시설 개관 지연



 ㅇ 시설현황 : 상담실, 라운지, 공유주방,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ㅇ 운영시간 : 평일 10:00~22:00, 토요일 10:00~17:00 ※일요일‧공휴일 휴관

 ㅇ 이용대상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ㅇ 시설관리 : 시민이용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대관운영 등

 ㅇ 물품관리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비품 및 소모품 관리 

층수 구역/격실 명칭 세부 용도 면적(㎡)

1층
다독다독 - 도서 이용(센터 내), 각종 소식지 비치 15.96
빛들마루 - 스터디, 소규모 네트워킹 및 공연 72.27
공유주방 - 다과 이용 및 간단 조리시설 4.90

운영사무실 - 동대문오랑 운영사무 37.33
창고(계단 하부공간) - 각종 비품 및 운영물품 보관 8.55

2층

나래오랑1 - 공용복합기 이용실 6.12
나래오랑2 - 보조상담실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실 6.12

나래오랑3~4 - 회의 및 스터디(6~8명) 12.24
나래오랑5 - 독립 휴게실 8.41
라디오랑 - 유튜브 채널 운영(촬영 및 녹음)

- 온라인 면접 및 회의 공간 지원 8.41
회의오랑 - 소규모 회의 및 스터디(4명) 10.24
상담오랑 - 대면/비대면 상담 업무 5.94
빛들마루 - 스터디, 개인 사무 및 휴게 공간 67.2
탕비실 - 식수 및 다과 이용 5.76

3층 누리오랑 - 강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74.66
하늘정원 청량 - 야외 휴게 공간 77.3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

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

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

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

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위탁사무 세부내용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사무

분류 연번 세부사무

사업운영
1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2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5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동대문 오랑’은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받아 운영하였고,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

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 ‘동대문 오랑’에 대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인 (사)서울

유스랩은 공통사무평가(사업인프라, 사업활동)와 개별사무평가(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사용자만족도(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 및 감점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 70.18점을 득점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으로써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_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2022.06)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종합성과평가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지표배점 득점

공통사무평가
사업인프라 22.00 13.68
사업활동 17.00 10.37

개별사무평가
사업성과 38.00 33.22

지도점검 이행노력 8.00 5.60
사용자만족도평가 만족도 제고노력 15.00 12.31

감점사례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보증내용 위반 등)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18.00 -8.00

합계 100.00 70.18



○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 오랑’ 동대문구 및 중랑구 2030

청년세대 니즈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기관의 비전 전략체계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기관비전과 추진전략,

기관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당해연도 주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받은바 있음.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타 자치구 청년센터

의 정비기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는 ‘조건

부 적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치구로 이관 협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9.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

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④, 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이와 관련하여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청년특화사업이나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과 연계하여 동대문

오랑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위탁사무들에 대하여 단순한 결과치를 뛰어

넘어 오랑이나 오랑 사업들의 발전적 변화를 증명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축적과 제시가 요구되어야 할 것임.

○ 덧붙여, 청년공간 민간위탁 사업에만 매년 5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

로 투입되는바, 이번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위원회 주관 : 조직담당관   
    ⇒ 조건부적정 후 조건 이행하여 적정 전환(’22.10.05)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서울청년센터 동대
문 오랑 운영 재위탁 시설형 - 1년 

10개월
조건부 
적정

[조건] 
-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조에 따

라 자치구(서초, 강서) 청년센
터의 정비기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간을 10개
월로 조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자치구 이관 협의완료

□ 최근 3년간 정산결과

<2020년 회계연도>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교부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계 342,839,000 328,602,657 14,236,343 96%
인건비 113,588,964 104,999,002    8,589,962 92%
운영비 42,078,436 36,731,883    5,346,553 87%
사업비 187,171,600 186,871,772 299,828 100%

위탁수수료 9,800,000 9,800,000  - 10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위

탁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 그러나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3)를 제외하고는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오랑’은 2020년 매년 인건비 비중이 증가

하여 2022년에는 인건비 비율이 50.13%를 차지하였는바, 주관부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됨.

3) 불가피한 경우(예시) : 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

<2021년 회계연도>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교부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총계 593,312,000 583,325,315 9,986,685 98%
인건비 275,805,425  273,953,442 1,851,983 99%
운영비 117,055,135  113,060,552 3,994,583 97%
사업비 200,451,440  196,311,321 4,140,119 98%

위탁수수료 9,946,000 9,597,670   348,330 96%

<2022년 회계연도> ※ 계약심사 미시행 ( 전년대비 5% 이내 예산증액)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총계 575,000,000 400,182,585 174,817,415 70%
인건비 288,273,409 198,229,710 90,043,699 69%
운영비 140,867,791 101,333,520 39,534,271 72%
사업비 145,858,800 100,619,355 45,239,445 69%

위탁수수료 9,610,000   - 9,610,000 0%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회의록

<000 위원>

○ 지금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센터 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30%가 안 되고, 30%가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랑



○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08.개정)」과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미래청년기획단은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의 경우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 이전 회기에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 전에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비로 나머지 70%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센터도 다 이렇게 운

영되나요? 보통 그런가요? 사업은 요만큼 하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사람

이 모여가지고 돈 쓰고 이런 것으로 다른 모든 사업 센터들이 다 이런 건

지, 이 오랑만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소관부서 [청년사업반]>

○ 민간위탁지침상 통상 50% 기준으로 사업비는 이 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

<000 위원>

○ 여기는 왜 30%? 29%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데, 이게 사업을 위한 센터인지.

<소관부서 [청년사업반]>

○ 통상 시설형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운영비 비중이 높은 경우고요. 다른 시

설도 유사한 형태로 돼 있고. 현재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비슷하게 한

30% 정도 배정이 돼 있거든요.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확인만 한 겁니다.



<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산편성 기준 >
5) 예산편성(주관부서)

ㅇ 대 상：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조례 제4의3 5항)

ㅇ 절 차：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의결

ㅇ 유의사항

-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은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 이전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운영평가위원회 회차 선택

-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 과정

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 최근 3년간 ‘동대문 오랑’의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건의 시정조치를 받은바, 다수의 지적이 있던

문제를 참고하여 재위탁 수탁기관 운영 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동대문 오랑’은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제안서 평가시의 참여인력

전체를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공모제안

서 상의 참여인력이 협약체결 이후 전원 교체된 사항은 위탁사무 수행상의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약서 상

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설치·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

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자치

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붙 임 1

□ 서울청년센터 시설별 수탁기관 현황(12개소)

(‘22.10.30.기준)
연번 구분 위  치 규모 인력 운영방법 수탁기관 위탁기간 개관

1 관악 오랑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 329㎡ 6 자치구민간위탁 (사)꿈지락네트워크 2019.7.1.~2022.4.30.*재계약(~24.9.30.) ’20.2.

2 금천 오랑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G밸리창업복지센터 1~2층 345㎡ 6 서울시민간위탁 ㈜디노마드 2020.1.1.~2022.12.31. ’20.2.

3 강동 오랑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 403㎡ 6 자치구민간위탁 ㈜45도컴퍼니 2020.5.8.~2022.12.31. ’20.5.

4 은평 오랑 은평구 통일로 67길 9, A동 2층 358㎡ 6 자치구민간위탁 꿈꾸는다락방 2020.6.1.~ 2022.12.31. ’20.6.

5 동대문 오랑 동대문구 왕산로 210 481㎡ 6 서울시민간위탁 (사)서울유스랩 2020.7.23.~2022.12.31. ’20.12.

6 노원 오랑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노원금융타워 9층 297㎡ 6 자치구민간위탁 청소년과나란히 2020.9.8.~
2023.9.7. ’20.11.

7 성동 오랑 성동구 왕십리로 350 4~5층 341㎡ 6 자치구민간위탁 성동청년플랫폼
2020.10.1.~ 
2022.9.30.

*재위탁(~25.9.30.)
’20.11.

8 마포 오랑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한강푸르지오 지상 1층 101호 271㎡ 6 자치구민간위탁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20.12.1.~2021.12.31.*재계약(~22.12.31.) ’20.12.

9 광진 오랑 광진구 능동로 245 2∼3층 385㎡ 6 자치구민간위탁 사회적협동조합함께시작
2020.1.1.~2021.12.31.*재계약(~23.12.31) ’21.2

10 서초 오랑 서초구 반포동 19-11 556㎡ 6 서울시민간위탁 (사)청년여성문화원
2021.6.1.~ 
2023.12.31. ’21.10

11 강북오랑 강북구 수유동 269-8 331㎡ 6 자치구민간위탁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26.~
2024.12.31. ’22.4

12 강서오랑 강서구 화곡동 1170 602㎡ 6 서울시민간위탁 미담장학회ㆍ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2022.3.21.~
2023.12.31. ’22.4



붙 임 2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시설 조직도(안) 
민 간 위 탁 기 관

센   터   장(1명)
▪ 시설관리 및 운영총괄

▪ 사업기획ᆞ운영 총괄

선임매니저 (1명)
종합상담 및 

커뮤니티 운영 (2명)

지역자율사업 및 

공간운영‧홍보 (2명)
▪ 예산 및 행정 관리

▪ 직원 교육 관리

▪ 사업 운영 지원

▪ 청년종합상담 운영

▪ 청년맞춤형 정보 집적‧제공

▪ 커뮤니티 기획‧운영

▪ 지역 특화사업 운영

▪ 공간 운영 활성화 및 홍보

▪ 대외업무 협력 등 

      ※ 운영 인력은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청소, 경비 용역 별도)
 ○ 인력구성 표준(안)

응시분야 주요업무 인원 직위 핵심역량

정규

◦ 센터총괄, 대외협력 1명 센터장 ◦ 청년정책의 이해
◦ 조직관리 및 리더십

◦ 예산 및 행정관리
◦ 직원 교육관리
◦ 사업 운영 지원

1명 선임매니저 ◦ 행정 및 회계 이해
◦ 직원 교육 관리 

◦ 종합상담 운영(전담인력)
◦ 청년맞춤형 정보집적‧제공
◦ 커뮤니티 기획운영

2명 매니저 ◦ 소통기술 및 문제해결능력
◦ 기획 및 정보 수집‧가공

◦ 지역 자율사업
◦ 공간운영 활성화 및 홍보 2명 매니저

◦ 기획 및 소통기술
◦ 시설관리 및 대민응대 
◦ 홍보 및 위기관리 

※ 서울청년센터의 상담이란? * 종합상담 전담 운영인력 최소 2인 배치
: 청년들의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 및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 
(필요역량 : 청년의 상황에 대한 이해‧공감력, 적절한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 위기수준에 대한 인지 등) 

 



붙 임 3

□ 소요예산(안)

 ㅇ 2023년 운영예산(안) : 587,400천원
   - 산출내역(민간위탁금) 

※ 천원이하 절사, 예산심의에 따라 ‘23년도 위탁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예산과목
예산계획 구성비

관 항 목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82,376,000 31.1%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28,872,000 4.9%
정액급식비수당          9,360,000 1.6%

가족수당                   -   0.0%
연차수당          1,280,000 0.2%

직급보조수당          9,603,000 1.6%
명절휴가수당        15,198,000 2.6%

퇴직급여충당금        20,787,000 3.5%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8,370,000 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7,000 0.2%
국민연금보험료        10,777,000 1.8%

산재보험료          2,299,000 0.4%
고용보험료          2,754,000 0.5%

소    계 292,703,000 49.8%

②
운
영
비

여      비          4,240,000 0.7%
교육훈련비          1,000,000 0.2%
임  차  료        16,000,000 2.7%
우편통신비          5,000,000 0.9%
유 인 물 비          6,000,000 1.0%
소 모 품 비          5,999,000 1.0%
수선유지비        69,552,000 11.8%

공공요금 및 제세          9,999,000 1.7%
도서구입비            927,000 0.2%
업무추진비          2,580,000 0.4%
자산취득비          3,400,000 0.6%
소    계    124,697,000 21.2%

③ 
사 업
비

1.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35,000,000 6.0%
2. 청년지원정보 제공　        10,000,000 1.7%
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35,000,000 6.0%
4. 지역자율 프로그램　        40,000,000 6.8%
5. 청년공간 홍보 및 운영　        50,000,000 8.5%

소    계    170,000,000 29.0%
   위 탁 비   총   계    587,400,000 100.0%


